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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0호

도시관리계획 (용도지구 : 취락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68호(2009.09.24)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
271-1번지 일원(교수마을)의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취락지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
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
(용도지구 : 취락지구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
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3년 1월 24일
서 울 특 별 시 장

1. 결정 취지
  ○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

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
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당해 취락지구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
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취락지구)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함.
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1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
   □ 취락지구 결정(변경)조서
구  분

도면표

시번호
지구명 지구의 세분   치 면  (㎡) 최 결정일 비  고

기정 -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

강남구 자곡동

271-1 일원

(교수마을)

27,269
2009.09.24.

(서울특별시고시 

제2009-368호)

구 오차

 - 감) 376㎡

 추가편입

 - 증) 519㎡
 [증) 143㎡]

변경 -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

강남구 자곡동

271-1 일원

(교수마을)

27,412

   □ 취락지구 결정(변경) 사유서
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

- 취락지구
27,269㎡→ 27,412㎡

(증 143㎡)

•집단취락지구의 효율  리  교수마을 주민의 생활환

경 개선을 한 기반시설 확보를 해 취락지구의 경계

를 변경함.

3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 (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)
  ○ 붙임. 용도지구(취락지구) 결정도
     ※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

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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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(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) 참조
  ○ 생략 (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)

5. 열람장소
 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(☎2133-8331), 지구단위계획과(☎

2133-8389) 및 강남구 도시계획과 (☎3423-6104)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 

■ 용도지구(취락지구) 결정도
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1호 

도시관리계획 [취락지구(교수마을)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] 결정 및 

지형도면 고시

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68호(2009.9.24.)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결정․고시되고, 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0호(2013.1.24.)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결정(변경)·고시된 
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290번지 일원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
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[취락지구(교수마을) 지구단위계
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]을 결정․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
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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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1월 24일
서 울 특 별 시 장

Ⅰ. 결정(변경) 취지
  ○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로서 교수마을 추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

보다 합리화하고,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
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.
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 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구분 구  역  명     치

면 (㎡)
최 결정일 비고

기정 증․감 변경

신설
취락지구(교수마을) 

지구단 계획구역

강남구 자곡동

290 일원
- 증) 9,666 9,666 -

   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
구분 구  역  명   치 면 (㎡) 변경사유

신설
취락지구(교수마을) 

지구단 계획구역

강남구 자곡동

290 일원

신설 : 

9,666㎡
증) 9,666㎡

•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68호 [2009. 9. 
24]의 조건 사항 이행

•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
지역에 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

고 체계 인 개발  계획 인 도시 리

를 도모하기 하여 지구단 계획구역으

로 지정하여 리하고자 함

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 1. 용도지역․지구에 관한 결정조서
   가. 용도지역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구  분

면 (㎡)
구성비(%) 비고

기 정 증ㆍ감 변경

계 9,666 - 9,666 100.0

자연녹지지역 9,666 - 9,666 100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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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나. 용도지구(변경없음) 
    ■ 취락지구 결정조서
구분

도면표시

번호
지구명

지구의 

세분
치 제한내용 면 (㎡) 최 결정일 비고

기정 1 취락지구
집단

취락지구

강남구 자곡동 

271-1일원
-

27,473

(9,666)

서울특별시고시 

제2009-368호

(2009.9.24)

 ※ (   )는 지구단 계획구역 내 면 임.  

 2. 도시기반시설 결정(변경)조서
  가. 교통시설 
   1) 도로 총괄표 
    ■ 도로 총괄표
유별

합  계 1 류 2 류 3 류

노선수 연장 면 노선수 연장 면 노선수 연장 면 노선수 연장 면

합계 4 349 1,928 - - - - - - 4 349 1,928

소로 4 349 1,928 - - - - - - 4 349 1,928

   2) 도로 결정 조서
    ■ 도로 결정조서

구분
규 모

기능
연 장

(m)
기 종 

사용

형태

주요

경과지

최

결정일
비 고

등 류별 번호
폭원

(m)

신설 소로 3 1 6
국지
도로 212

자곡동
307번지

자곡동
287번지

일반
도로 - - -

신설 소로 3 2 6
국지
도로 54

자곡동
274번지

자곡동
290번지

일반
도로 - - -

신설 소로 3 3 4 국지
도로 45 자곡동

297번지
자곡동
286번지

일반
도로 - - -

신설 소로 3 4 4 국지
도로 38 자곡동

297번지
자곡동
298번지

일반
도로 - - -

   ■ 도로 결정사유서
변경

도로명

변경후

도로명
변경내용 변경사유

- 소로 3-1 ·도로신설 : B=6m, L=212m
•지구내 황도로로 이용되는 구간의 시설결정을 통한 

체계  리를 함

- 소로 3-2 ·도로신설 : B=6m, L=54m
•지구내 황도로로 이용되는 구간의 시설결정을 통한 

체계  리를 함

- 소로 3-3 ·도로신설 : B=4m, L=45m
•지구내 황도로로 이용되는 구간의 시설결정을 통한 

체계  리를 함

- 소로 3-4 ·도로신설 : B=4m, L=38m
•지구내 황도로로 이용되는 구간의 시설결정을 통한 

체계  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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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공간시설
  1) 공원
    ■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구분

도면표시

번호
공원명

시설의 

세분
치

면   (㎡) 최

결정일
비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변경 1 - 소공원
자곡동
302-10번지

278
(-)

29
(29)

307
(29)

- -

※ (   )는 지구단 계획구역 내 면 임.  

   ■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도면표시
번호

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

1 소공원
•면
 - 기정 : 278㎡(-)
 - 변경 : 307㎡(29㎡)[증) 29㎡]

•공원을 정형화하고 본래 목 에 맞춰 취락민들의 여가
생활 개선  증진을 해 변경

※ (   )는 지구단 계획구역 내 면 임.  

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 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
  가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
가구번호 면 (㎡)     치 면 (㎡) 계획내용 비  고

Ⅰ 1,076

자곡동 271-12 34
공동개발 권장

지분할가능선

자곡동 293-10 340 -

자곡동 271-12 126
공동개발 권장

지분할가능선

자곡동 293 307 -

자곡동 292 269 단독개발 -

Ⅱ 345 자곡동 274 345 단독개발 -

Ⅲ 3,856

자곡동 275 378 단독개발 -

자곡동 291-1 343 단독개발 -

자곡동 291-2 333 단독개발 -

자곡동 290 479 단독개발 -

자곡동 289 446 단독개발 -

자곡동 288 626 단독개발 -

자곡동 288-1 460 단독개발 -

자곡동 287 212 단독개발 -

자곡동 286 588 단독개발 -

Ⅳ 2,369

자곡동 298 394
공동개발 권장 -

자곡동 299 936

자곡동 293-3 6
공동개발 권장

지분할가능선

자곡동 296 882 -

자곡동 290 1

공동개발 권장

-

자곡동 293-3 14 지분할가능선

자곡동 295 13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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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건축물에 대한 용도․건폐율․용적률․높이․배치․형태․색채․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
 가.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
   ■ 건축물의 허용용도

도면표시번호 치 허용용도 비고

취락지구(교수마을) 

지구단 계획
A

강남구 자곡동

290 일원

신축 •단독주택

-
용도

변경

•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허용
•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제한

   ■ 건축물의 불허용도
도면표시번호 치 불허용도 비고

취락지구(교수마을) 

지구단 계획

강남구 자곡동

290 일원
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-

 나. 건축물 밀도(건폐율, 용적률)에 관한 결정조서
   ■ 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

구분 치 구분 계획내용

취락지구(교수마을) 

지구단 계획

강남구 자곡동

290 일원

건폐율

· 60% (40%) 이하

  (건폐율 60%이하 용시 연면  300㎡이하로 건축가능하며, 건
폐율 40%이하 용시 연면  600㎡이하로 건축가능)

용 률

· 300% (100%) 이하

  (건폐율 60%이하 용 시 용 률 300%이하 용,

  건폐율 40%이하 용 시 용 률 100%이하 용)

  
  다. 건축물의 높이, 배치, 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조서
   ■ 건축물의 높이․배치․건축선 계획

구분 치 구분 계획내용

취락지구(교수마을) 

지구단 계획

강남구 자곡동

290 일원

높이 •3층 이하

배치

•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되는 면공지는 공공을 한 보도 

부속형 면공지(보행통로)를 확보

•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담장, 화단, 계단등 차량 
 보행통로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지

건축선
•소로3류(폭원 6m이하)변 건축한계선 양측 1m
  (획지 등 건축물에 한 결정도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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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라.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계획
구    분 내         용

재료 •자연친화  건축재료(돌, 흙, 나무 등)  자연재료(태양열에 지)의 사용 권장

포장 •투수성 포장 권장

형태  

외

담장

 문

•담장은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시에는 목재, 생울타리 등 자연재료 사용 는 투시형 담
장설치 권장

•담장의 높이는 1.5m 이하로 설치 권장
•담장과 문은 가로의 연속성과 개성 있는 이미지 확보를 해  통일감과 리듬감 부

여 권장

지붕 •경사지붕 설치 권장

3. 그 밖의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
  가.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
   •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및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각 획지별 개발시 법정 주차대수 

이상을 부설 주차장으로 확보(권장사항)
   • 녹색주차장(식생형 포장, 투수성 포장) 설치(권장사항)
  나. 침수방지시설 및 토사붕괴방지시설 계획
   • 우천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, 건축시 침수가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개별 

건축행위시 침수방지시설(하수역류방지시설, 배수로 등)을 설치
   • 대모산과 연접한 강남구 자곡동 275, 286, 287, 288, 288-1, 289, 290, 291-1의 

필지는 토사붕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, 개별 건축계획 수립시 재해방지대
책(건축옹벽 설치, 경사면 안전대책 및 토사붕괴 방지시설 설치 등)을 강구

Ⅲ. 관계도면 : 붙임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)
   - 도시관리계획[취락지구(교수마을)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] 결정 및 지형

도면 고시도
   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

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

Ⅳ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(☎02-2133-8389), 
              강남구 도시계획과(☎02-3423-6104)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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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『취락지구(교수마을)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』 결정 지형도면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

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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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

■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


